
학칙 개정안 신구대조표  

개정사유: 1. 소단위전공 활성화 정첵에 따라 마이크로전공 신설    

☞ 전체구성원 의견수렴:   년  월 일부터  월 일까지 (홈페이지 및 업무용 메신저)
☞ 기획위원회 심의:    년  월  일
☞ 교무위원회 심의:      년  월 일   ☞ 대학평의위원회 심의:   년 월  일

현행 개정안
제30조의 4(마이크로전공) ① 학생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

마이크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

② 마이크로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1.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
다.


